
약관변경내역 

 

 

1. 투자신탁의 명칭 : 신영밸류고배당주식투자신탁 

 

2. 신탁약관 변경 시행일 : 2008년 6월 26일 

 

3. 약관변경사유 : 클래스(Class C4)의 가입자격 확대에 따른 약관 변경 

 

4. 신탁약관 변경 주요 내용 

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

제20조(수익증권의 

판매기준 및 판매가격) 

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

종류별로 판매한다.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~③ (생략) 

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

종류별로 판매한다.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②~③ (생략) 

변경사유   다양한 판매채널을 위해 Class C4의 수익자 자격 범위 확대 

 

종  류 수익자 자격 수수료 부과 여부

Class A 제한없음 
선취판매수수료
를 징구 

Class C1 제한없음 
선취,후취판매수
수료 모두를 
징구하지 않음 

Class C4 

판매회사의 일임형 
종합자산관리계좌
를 보유한 자 또는 
간접투자기구에 
한함 

선취,후취판매수
수료 모두를 
징구하지 않음 

종  류 수익자 자격 수수료 부과 여부

Class A 제한없음 
선취판매수수료
를 징구 

Class C1 제한없음 
선취,후취판매수
수료 모두를 
징구하지 않음 

Class C4

판매회사의 일임형 
종합자산관리계좌
를 보유한 자 또는 
간접투자기구 또는 
보험회사의 변액 
보험(특별계정)에 
한함 

선취,후취판매수
수료 모두를 
징구하지 않음 


